
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[별표 2] <개정 2020. 11. 25.>

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(제11조제1호 관련)

계획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

     기능별 긴급 

구조대응

 계획

 긴급구조

 지원기관 등

지휘

통제

비상

경고

대중

정보

상황

분석

구조

진압

응급

의료

오염

통제

현장

통제

긴급

복구

긴급

구호

재난

통신

소방청 ○ ○ ○ ○ ○ △ △ △ △ △ ○

국방부 △ △ △ △ △ △ △ △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△ △ △ △ △ △ △

산업통상자원부 △ △ △

보건복지부 △ ○ △ △ △ △

환경부 △ ○ △ △

국토교통부 △ △ △ ○

방송통신위원회 △ △ △

경찰청 △ △ △ △ △ △ ○ △

기상청 △

산림청 △ △

대한적십자사 △ △ △ ○

비고

 1. “○”는 책임기관을 말한다.

 2. “△”는 지원기관을 말한다.

 3. 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

기능별 긴급 구조대응계획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기관이 된다.


